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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청구서류  

「채용절차의 공정화에 관한 법률」

 제11조 및 같은 법 시행령 제2조 및 제4조에 따라 위와 같이 채용서류의 반환을 청구합니다. 

 

년   월   일 

청구인 (서명 또는 인) 

리디 주식회사 귀하 
 

공지사항 
1. 「채용절차의 공정화에 관한 법률 시행령」

  제2조제1항에 따라 신청인이 채용서류의 반환을 요청하면 해당 사업장은 14일 이내에 반환요구서류를 발
송하도록 하고 있습니다. 

2. 「채용절차의 공정화에 관한 법률 시행령」
  제2조제2항에 따라 반환요구서류는 특수취급우편물을 통해서 전달받거나, 사업장으로부터 직접 전달받을 
수 있습니다. 

3. 「채용절차의 공정화에 관한 법률」
  제11조제5항 및 같은 법 시행령 제5조제2항에 따라 채용서류의 반환에 드는 비용을 청구인이 부담할 수 
있습니다. 

 
 


